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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골재 규격서 및 시방서
가. 적용범위

순환골재라 함은 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율” 제2조제7호의 규정(건설폐
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
합하게 한 것)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.

나. 일반사항
- 자 재 명 : 포장용 순환골재
- 납품장소 :　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4가 6-25 목포내항여객부두건설공사 현장 일원

 　  - 납품수량 : 4,893㎥ 
-  인도조건 : 공사현장하차도

다. 규격 및 수량
품 명 규 격 단위  수 량 비 고

순환골재 40mm이하 ㎥ 4,893㎥ 공사현장하차도
라. 품질기준

구분 시험 방법 기준 

액성한계 
소성지수 

마모감량(%)
수 정 CBR 값 (%)

모 래 당 량  

KS F 2303
KS F 2303
KS F 2508
KS F 2320
KS F 2340

25 이하
 6 이하 
50 이하
30 이상
25 이상

(1)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등의 파쇄,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

순활골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

것이다.

입도
번호

통과중량백분율(%)

 75 mm  50 mm  40 mm  20 mm  5 mm  2 mm 0.4 mm 0.08 mm

SB-1 100 - 70-100  50-90 30-65 20-55 5-25 0-10

SB-2 - 100 80-100 55-100 30-70 20-55 5-30 0-10

(2)보조기층 재료의 입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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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검수 및 기타사항
(1)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을 득하

여야 한다.
(2) 모든 자재는 본 구매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여,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

주지 않토록 상세 공급 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
다.

(3) 계약체결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
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(4) 해당 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여야 한다.


